




머리카락의1/5,000

크기 (0.02~0.03

㎛)

석면의개념및형태

석면의특성

-자연에존재하는광물

-머리카락 직경의 약 1/5,000



석면의용도

석면방직 5.5%

마찰재 8.5%

자동차부품용단열재 1.5%
기타 2.5%

텍스

밤라이트

슬레이트

분무재

건축자재 82%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석면건축자재



단열재

지붕펠트

지붕싱글(지붕마감재)  

& 외장사이딩

연통,굴뚝

방음재(천장)

비닐타일

라디에이터

내부의석면

테이핑처리

접합부의석면테이핑배관단열재가스켓

석면함유리놀륨바닥재

벽난로

보온재

(배관및 “ㄴ”자부분)

단열재

(퓨즈박스와

오래된전선)

노내부의

공기전자패드

































해당건축물의 소유자 (건축물대장 상의소유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석면조사기관조회: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

건축물석면조사결과는「석면안전관리법」제22조에따라조사가끝난후1개월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다음대상에게 석면조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함
- 건축물관리인 : 조사완료후 1주일이내
- 건축물임차인또는양수인 : 건축물임대차또는양도계약전(임대차중에는완료후 1개월이내)

건축물석면조사결과는「건축법」제36조에따른건축물철거·멸실신고까지기록·보존

조사주체

조사실시

결과제출

결과알림

결과보관



지도①

평면도
(시료채취 위치, 시료정보, 석면건축자재 종류 및 위치 등)

지도③

지도② 채취시료 관련정보
(시료번호, 시료채취장소, 시료물질, 동일시료물질구역위치, 면적 등)

구 분 내 용

지도
①부분

내용

●지도부분은건축물의층별로작성

●기존설계도면또는신규로작성된도면에

석면조사결과기록

표시

정보
●시료채취위치, 시료정보, 석면건축자재종류

및위치등

지도
②부분

내용

●건축자재에서채취한시료에대한정보와 분

석결과, 위해성평가결과표시

●향후석면관리에도움을주기위한자료표시

표시

정보

●시료정보(채취위치,건축자재종류,면적등),

분석정보(석면 종류·함유량), 위해성평가결과

(점수,등급),관리방안등

지도
③부분

석면지도와관련된개요와일러두기, 건축자재 인

식표에대한해설 표시



석면검출지역
(Asbestos containing area)

석면지도상붉은색실선으로

굵게표시

동일시료물질구역을
표시하여석면을

함유하지않은지역과구분



시료번호

시료위치 건축자재

석면비함유시료

석면함유시료

시료번호

시료위치
건축자재
(함유율)



그림 건축자재명 그림 건축자재명

지붕재

천장재

벽재

바닥재

분무재

(뿜칠재)

내화피복재

칸막이

비석면

배관재

(보온)

배관재

(연결)

기타물질



지붕

천장

벽

바닥

배관

칸막이

문(출입,창)

건물외부

그밖의위치



슬레이트 덕트

아스팔트싱글 개스킷

타르 유리섬유

분무재 회반죽

내화피복재 석면사ㆍ석면포

텍스 이음재

밤라이트 접착제

큐비클 실링재

단열재 페인트

보온재 콘크리트

바닥타일 석고보드

비닐장판 그 밖의물질

파이프



슬레이트 덕트

아스팔트싱글 개스킷

타르 유리섬유

분무재 회반죽

내화피복재 석면사ㆍ석면포

텍스 이음재

밤라이트 접착제

큐비클 실링재

단열재 페인트

보온재 콘크리트

바닥타일 석고보드

비닐장판 그 밖의물질

파이프



1. 점검준비물

준비물 용도 비고

건축물석면조사결과서
석면건축자재 종류, 면적, 

공간 등 확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다운로드

(https://asbestos.me.go.kr)

건축물석면지도
석면건축자재 위치 및
동일물질구역 확인

석면건축자재 매뉴얼 천장재, 벽체 감별방법

점검 용품 사다리, 손전등 등 안전장구



2. 점검계획수립

1) 점검공간
- 공공건축물내모든공간

2) 점검자재
- 기능공간별내시료채취가이루어지지않은공간석면도확인



3. 육안조사

1)시료채취가이루어지지않은자재중석면의심자재등존재여부확인
- 석면건축자재매뉴얼의 ‘석면의심자재’를참고하여확인
- 페인트칠등육안으로정확히판별이어려운자재확인

2) 해당석면의심자재에대하여조사결과보고서작성여부확인

3)보고서에언급된자재와현장의자재일치여부확인
* 석면의심자재 누락 및 불일치 하는 경우 비교조사 실시



4. 비교조사

1) 비교조사대상인자재에대하여동일물질로분류한자재존재여부확인

2) 건축물내동일기능공간혹은인접공간내에시료채취가이루어진자재와동일한자재여부확인



5. 점검기록

1) 모든점검공간을비교조사까지마친후, 상이물질과미상물질기록

2) 석면지도점검결과보고서작성



5. 점검기록

3) 석면지도아래에규칙에따라기록 : 형광펜, 색깔펜등을사용
※기존석면지도의 ‘석면건축자재일러두기’와대비되는색깔, 동일한기호로표시

4) 수정한석면지도, 석면지도점검결과보고서를관할지자체에제출



6. 사후관리

1) 석면의심자재에대하여석면건축자재에준하여관리
- 매 6개월마다석면의심자재를포함하여위해성평가실시
- 파손된석면의심자재에대하여보수

2) 전문조사기관을통하여석면의심자재에대한시료채취·분석실시
3) 전문조사기관에의해수정된석면지도를지자체에제출하고,  이를바탕으로석면건축물관리





1. 텍스



1. 텍스



1. 텍스



2. 뿜칠재



3. 슬레이트



4. 밤라이트(벽체)



5. 석면포






